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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장학재단 회의수당 지급내규 개정

Ⅰ 목적

Ⅲ 추진사항

□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개정

□ 주요 내용

 ◦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(행자부)

   ·해당 기관에 출자·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기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

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를 통한 市재-재단 간 소통·협력

증대 및 재단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포함)의 이사회 참석수당 현실화를

통해 서울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Ⅱ 관련근거

 ◆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(행자부)

 ◆ 공기업담당관-4855(출자 · 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알림)

   ○ 당연직이사의 운영제도 정비(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금지 규정 정비, 

300천원/회)

 ◆ 서울장학재단-271(이사회 운영 개선 계획)

   ○ 당연직이사 운영 관련 이사회 참석수당 내규 개정(250천원 → 300천원)



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무보수 비상근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

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 다만, 이사회 참석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

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 ◦ 서울장학재단-271(이사회 운영 개선 계획)

  ·이사회 회의 참석수당 증액(250천원 → 300천원)

※‘16년 하반기는 재단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

▣ 당초「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」 (’15.9월, 서울시)에서 비상임

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을 250천원으로 규정하였으나,

▣ ①투자기관 이사회 참석수당(500천원) 및 ②별도의 직무수당 없이 지난 ’13년 이후 참석

수당이 250천원으로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참석수당을 300천원으로 증액 조정

(☞ 외부 비상임이사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 )

□ 신 · 구 대비표

신 구

제4조(지급액) ①회의참석수당 및 이사장

직무수당 지급기준액은 별표1과 같다.

제4조(지급액) ①회의참석수당 및 이사장

직무수당 지급기준액은 별표1과 같다.

구분 등급
지급액

(원)
지급기준

이사회

참석수

당

이사

장
250,000

당해 회의 참석자이사

·

감사

250,000

구분 등급
지급액

(원)
지급기준

이사회

참석수

당

이사

장
300,000

당해 회의 참석자

(당연직 임원 포함)
이사

·

감사

300,000



Ⅳ 기타사항

□ 개정절차 : 이사장 결재 후 내규 시행(‘16.6.17 시행)

붙임 1. 서울장학재단 회의수당 지급내규 1부.

2. 서울장학재단 이사회 운영 개선 계획 1부 . 끝.


